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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령 초안
검 토 의 견

수 정 안 수 정 사 유

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

기준)

 3. 청소 등 공중화장실 

관리는 남성화장실은 남

성이, 여성화장실은 여성

이 하도록 하되 부득이 

남성화장실을 여성이 관

리를 할 경우 청소 등을 

위하여 출입시는 화장실 

입구에 청소 중임을 알리

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

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

있도록 하여야 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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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청소 등 공중화장실 관

리는 남성화장실은 남성

이,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

하도록 하되 부득이 남성

화장실을 여성이 청소 등

관리를 하는 경우와 남성

이 여성화장실 시설물 보

수를 하기 위해 출입시는 

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

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

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

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

여야 한다 

○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

이용하는 시설물로 고장

발생 비율이 매우 높고, 

현재 인력여건상 여성기

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

있는 바, 고장발생시 보

수업무를 위하여 여성화

장실에 남성이 출입할 수 

있도록 개정 필요

<추가 개정건의 사항>

개정필요 조문

(현행)

개정건의 의견

개 정 안 개정필요 사유

<해당사항 없음>


